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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가정간호사업의 공식적인 시작은 1994년 정부에서 

실시한 1차 시범사업으로, 의료수요의 증가에 따른 병상부족 

현상의 완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장기입원환자의 조기퇴

원, 국민의료비 절감이 목적이었다. 이어 2차 병원중심 가정간

호 시범사업을 마치고 2000년 1월, 의료법을 개정하여 본격적

으로 가정간호사업을 시작하였다[1]. 

그러나 1990년 의료법시행규칙 제54조의 ‘업무분야별 간호사 

자격 기준’에 가정간호사가 추가되고, 가정간호과정 수습과목 

및 이수시간 등이 포함된 고시를 통해 가정간호분야의 전문간

호사 양성을 시작하였으므로[2] 이 때를 가정간호제도의 시발

점으로 볼 수 있다.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의료법시행규칙에 가정간호의 범위, 

가정간호 인력 및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의 최소 인력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고, 가정간호 수가가 고시됨으로써 의료기관 가

정간호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3]. 가정간호 서비스 대

상자는 의료기관 환자 중 가정에서 입원대체서비스가 필요하다

고 담당의사 또는 한의사가 판단한 자로 하였다. 그리고 가정전

문간호사는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처치, 특수처치, 투

약 및 주사, 현장검사, 건강상담, 자가처치법 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정간호제도는 제

공기관을 의료기관으로, 서비스 제공자를 가정전문간호사로 한

정되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80년대부터 가정간호제도가 정착된 미국에

서는 조기퇴원환자뿐 아니라 장기요양 대상자를 사업 대상자로 

포괄하여 의료와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 제도로 발전시켰다. 

또한 가정간호보다 확장된 개념의 가정건강관리(home health 

care)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가정간호를 의료, 간호, 사

회적 또는 치료적 처치나 매일의 필수 일상생활에 대한 보조가 

필요한 회복기 환자, 장애인, 만성질환자나 말기환자에게 가정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4]. 제공되는 서비

스는 숙련된 의료전문가들에 의한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비의학적 서비스인 의료사회복지, 매일의 일상생활

보조를 포함한다[5]. 간호  인력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되, 국내

와 같이 전문간호사로 제한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다.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을 위한 업무분야별 가정간호사는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총 5,358명이 양성되었다. 이후 전문간

호사제도의 도입으로 분야별 간호사는 전문간호사로 편입되었

다[2]. 2006년부터 총 117명 정원의 가정전문간호 교육과정이 

전국 12개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으로 개설하였으나, 정원 대비 

등록률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다. 

가정전문간호사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총 416명

이 배출되었다. 이는 분야별 간호사를 양성하던 시기에 비해 연

간 10%로 축소된 것이다[6]. 2019년 현재 전국의 5개 대학원이 

가정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37명의 지정정원을 확보

하였으나, 수료생의 수가 여전히 정원에 미달한다[7].

한편 가정간호사업은 가정전문간호사 2인을 최소 인력으로 

하여 그 이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에서 사업전담 부서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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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지정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2001년 본 사업

을 시작하며 전국의 가정간호 인력 수요가 3,363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8]. 기 배출된 분야별 가정간호 인력이 예상 수요 대비 

두 배 정도인 6천명을 초과하여, 인력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

았다. 그러나 당해 연도 현직 근무 가정전문간호사는 194명으

로 기관별로는 평균 2.5명에 불과하여 배출 인력 대비 수요가 

매우 저조했다. 이후 가정간호사업의 비활성화로 배출 인력은 

충분치 활용되지 못했다. 

분야별 가정간호에서 전문간호사로 편입되며 약 20년간 가정

간호사업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기 배출자들은 고령이 

되었다. 최근 가정간호사업이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나, 가정전

문간호사 교육 정원은 오히려 축소되어 연평균 32명의 가정전

문간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지역별 교육기관의 불균등한 분포

로 가정전문간호사 수요에 대응할 인력 공급이 고르지 못하다

[7]. 

가정간호사업기관의 분포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업 초창기인 2001년 기준 79개 의료기

관 중84%는 종합병원이며, 62%는 대도시에 분포하였다[8]. 이

후 8년 동안 사업운영 기관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2009년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비 의원급 의료기관이 점증하는 양

상이며, 지역간 불균형도 여전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정간

호사업소 개설 증가는 노인요양시설 입소환자가 가정간호 서비

스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9]과 관련이 있다. 2015년부터 가정

전문간호 수요가 종합병원에서 의원급으로 전환되고 있다. 

노령인구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요양병상의 증가는 돌봄

이나 주거의 대안인 사회적 입원을 야기하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건강보험료의 상승에 기여한다. 급성기 치료 후 가정에

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가정에서 의료와 요양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그리고 말기환자의 의료욕구는 가정간호 서비스로 

충족 가능하다. 그러나 인력 공급이 원활치 않아 사회적 입원 

문제의 해결이 요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정간

호 인력양성 제도 및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론

1. 가정간호사제도: 분야별 가정간호사

가정간호제도 도입에 앞서 정부는 법과 규정의 수정을 통해 

인력 양성을 계획하였다. 인력 양성을 추진한 목적은 가정간호

제도의 도입으로 의료수요의 충족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1989년 보건사회부 의정국에서는 가정

간호제도 도입을 위한 3단계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 단계는 의

료법 시행규칙 제54조에 가정간호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1990

년 1월부터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거친 간호사에게 가정간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고, 두 번째 단계는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를 통한 시범사업의 

실시이며, 세 번째 단계는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병

원급 이상 전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확대·실시하는 것이었다

[10]. 

이후 정부는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보건의료부분 계

획에 가정간호사제도를 포함하였다. 제도의 도입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화에 따른 병원입원 수요의 급증으로 전통적인 

병원중심의 의료제공으로는 의료의 효과와 효율에 대한 제고가 

어렵기 때문이었다[11]. 의료법시행규칙 업무분야별 간호사 자

격기준에 마취간호사, 보건간호사, 정신간호사에 이어 가정간호

사를 추가함으로써 가정간호사제도가 합법화되었다. 그리고 1

년 과정의 가정간호 교육과정을 통해 가정간호 인력을 양성하

게 되었다. 이 때 처음으로 ‘전문간호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

으나 의료법에는 ‘분야별 간호사’로 남아 있었다[2]. 

가정간호분야는 임상경력 최소 1년 이상의 간호사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12개의 이론교과(352시간)와 1개의 실습교과(248

시간), 총 6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

다. 1990년 6월 첫 교육과정 개설 이래 2004년까지 전국 13개 

간호대학에서 총 5,358명의 가정간호사가 양성되었다(Table 1). 

2003년 「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69호)가 제정[12]되었으나, 2004년까지 1년 과정으로 운영되었

다. 이후 분야별 간호사 제도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석사수

준의 전문간호사제도로 변경되었다. 

2. 가정전문간호사제도 

분야별 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변경되면서 4개의 분야별 간

호사(마취, 보건, 정신, 가정)는 모두 전문간호사로 자격이 전환

되었다[12]. 그리고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은 대

학원 석사과정에서 시작되었다. 2005년에 제1회 가정전문간호

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었고, 전문간호사 교육 유예기간인 다음 

해까지 736명이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7]. 따라서 

<Table 1> Number of Home Care Nurse by Year (1991-2004)

Year No Year No

1991  37 1998   353

1992  76 1999   297

1993 211 2000   537

1994 279 2001   674

1995 241 2002   596

1996 216 2003~2004 1,498

1997 343 Total 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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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간호사 교육과정을 통한 자격 취득자를 포함하여 양성

된 가정전문간호사는 총 6,121명이다(Table 2).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요건은 ①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②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

기 전 10년 이내에 실무경력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12]. 전문간호사는 ①전문간호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②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

격하여야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13]. 

석사과정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2006년 전국 12개 대학원

에서 117명 정원으로 시작하였고, 2009년까지 3개 교육기관에

서 추가 개설하여, 총 15개 대학원에서 지정정원 122명으로 운

영하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 지원자 부족으로 교육과정이 폐

쇄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6개 과정이 폐쇄되어 지정정원은 

40%가 축소된 69명에 불과하였다. 2017년에 1개 과정이 추가 

개설되었으나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1개 기관에서 과정을 폐쇄

되었다[7]. 따라서 2019년 현재 총 5개 교육기관에서 37명의 지

정정원으로 교육을 운영 중이다(Table 3). 가정전문간호사 교육

과정 개설 이래 교육기관은 최대 13개에서 5개로 61% 감소하

였고, 지정정원은 약 68% 감소하였다. 

가정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축소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의 

비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정부는 가정간호제도의 급격한 활성

화로 인한 보험급여의 과잉팽창을 우려하여 방문횟수 제한, 교

통비 전액 본인부담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제도의 활성

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병상의 과잉공급, 가정간

호수가의 저수가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등 또한 가정간

호사업의 비활성화를 초래하였고[14], 이는 가정전문간호사 교

육과정의 등록률 감소로 이어졌다. 

가정전문간호 교육과정의 등록률은 평균 46.7%로, 13개 전문

간호사 전체 교육과정의 등록률인 60.8%에 비해 상당히 낮다. 

2007년부터 13년간 석사과정을 통해 배출된 가정전문간호사는 

총 416명이며, 해마다 평균 32명(최소 11명~최대 55명)이 배출

되어 적정 공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3. 가정전문간호 인력 수요와 공급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가정전문

간호 인력 현황에 대한 조사와 수요를 추계하는 연구가 몇 차

례 시행되었다. 2001년 가정간호 전자청구자료를 이용한 연구

[15]에서는 가정간호사가 1일 5회의 가정방문을 한다는 추정 

하에 인력을 추정하였다. 가정간호사 수요는 총 3,364명으로 추

계되었다. 그러나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자는 3,832명이었

고, 종사 인력은 194명으로 자격 취득자의 5.7%에 불과하였다. 

즉, 가정전문간호사 인력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였다.

의료이용량을 토대로 가정간호사의 생산성(1일 방문건수)을 

최소 2.5건, 최대 4.4건으로 적용하여 가정전문간호사 수요를 추

계한 2004년 연구 결과, 2006년 142~251명, 2008년 156~274명, 

2010년 169~297명, 2015년 248~436명으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다[15]. 건강보험청구자료[16]에 의하면 현업 

종사자는 2008년 404명, 2010년 351명, 2015년은 333명으로, 

적정 수요가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 가정전문간

호사의 일일 방문건수가 평균 4.6건으로, 2004년 수요 추계 시 

기준이 된 평균 방문건수인 3.5건 보다 증가하였다. 특히 의료

기관 종별 일일 방문건수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평균 5.0

건이므로, 가정전문간호 인력이 과소 추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이전, 전국 가정간호사업 실태

조사를 통한 가정간호 방문건수 추계 연구[17]에서는 가정전문

간호사 한 명이 월 평균 28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어, 방문 

횟수를 평균 82회로 추계하였다. 그러므로 가정전문간호사 일

일 평균 방문 건수가 약 2.9건으로, 2015년 평균 방문 건수인 5

건에 비해 2건 이상 적다. 따라서 가정간호사업이 오히려 위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간호사업이 입원대체서비스로 출발하였으나 병상공급 과

잉에 따른 조기퇴원 요구의 저하, 가정간호의 낮은 수가로 인한 

병원 경영진의 가정간호사업 기피와 의료진과 이용환자의 가정

<Table 2> Number of Advanced Home Care Practice Nurse 
by Year (2005-2019)

Year No
Cumulative

No†

Registration 
No§

2005 364 5,722‡

2006 399 6,121‡

2007  11   11 6,115
2008  42   53 6,155
2009  51  104 6,206
2010  55  159 6,258
2011  51  210 6,302
2012  44  254 6,338
2013  32  286 6,358
2014  25  311 6,379
2015  14  325 6,390
2016  22  347 6,408
2017  16  363 6,422
2018  21  384 6,435
2019  32  416
합계 416 6,537‡

†Source=Division of Healthcare Resources Policy. License 
Information System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Included number of home health nurse (1990-2004).
§Source=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orean 
Advanced Practice Nurse Annual Repor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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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에 대한 인식부족, 서비스 이용 대상을 입원대체자로 제한

한 것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사업이 위축되며 인력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   

가정간호 이용은 의료기관 종별로 차이를 보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종합병원에서 방문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순이었다. 2017년에는 종합병원, 의

원, 상급종합병원, 병원의 순으로, 의원이 종합병원 다음으로 

많았다[16]. 2014년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가정간호 이용은 전

체 가정간호 이용자의 3.4%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11.3%, 

2016년 33.6%, 2017년 47.3%, 2018년에 51.5%로 급격히 증가

하였다[16]. 가정간호 방문건수의 증가는 요양병원과 의원급 의

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소 개설 증가의 영향이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증가는 노인요양시설의 가정간호 서비스 가능

에 대한 대법원 판결[9]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요양뿐 아니라 의료

욕구가 높다. 요양기관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 입원서비스 이용

자가 36.2%로, 미충족 의료욕구가 큼을 알 수 있다[18]. 요양시

설에서는 현행법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의료적 서비

스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정전문간호사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사나 한의사가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의 지시서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

어[19], 가정간호제도는 요양기관 입소자의 미충족 의료욕구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014년 4개 기관에 불과한 요양병원 가정간호사업소는 2017

년에는 17개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한방병원도 2016년에 1개, 

2017년에는 7개로 증가하였다. 의원급 가정간호사업소는 2014

년 9개였으나 2017년에는 52개로 80%이상 증가하였다(Table 4). 

또한 의원급 가정간호 인력은 상급종합병원(21.6%)보다 많은 

23.8%(111명)이며,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하면 전체 가정

전문간호사의 35%(163명)이다[20] (Table 5). 

높아진 방문간호사의 수요는 방문건수의 증가로 확인된다. 

가정전문간호사 한 명당 1일 평균 방문건수는 2017년에 상급종

합병원 5.7건, 병원급 7.7건, 한방병원 7.8건, 의원 6.5건으로, 

2014년에 비해 의료기관 종별로 평균 1건~3건 정도 증가하였다

[16]. 그러나 인력의 확충 없는 방문 횟수의 과도한 증가는 가

정전문간호사의 업무량 과다로 이어져 근무환경의 악화뿐 아니

라 제공되는 가정간호 서비스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

고 있다.   

2017년까지 급증한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기관은 2018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분포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Table 4). 가정전문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적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하며, 이는 가정간호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인구의 노령화,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전 

국민 의료보험에 따른 의료수요의 급증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

에 따라 가정간호제도가 정착한 지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가정

간호사업의 변모 과정에서 가정간호제도의 발전은 인력의 수요

와 공급의 적정성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되어 효과가 입증되었고, 현재도 확대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정간호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는과

정에서 인력이 어떻게, 얼마나 양성되었는지 살펴보았고, 인력 

공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가정간호가 분야별 간호사 제도 중 한 분야로 추가됨으로써 

가정간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 과정의 600시간 교육

을 이수해야 했다[2]. 우리나라에 도입된 가정간호제도는 선진

국 모형이므로 미국 가정관리협의체(Home Care Coalition)에서 

정의한 내용을 도입하였다. 가정간호는 건강관리체계의 한 요

소로서 치료, 지원, 예방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그 특성상 의

료서비스와 사회적인 면이 조화된 서비스로 질병이나 고통, 또

는 만성질환이나 상해로 인한 장기간의 불구, 제한이 있는 개인

이나 가족이 최적의 건강, 활동 및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단독 또는 가정과 연합하여 제공한다[21]. 이에 따라 

<Table 4> Number of Hospital-based Home Care Agencies according to Institution Type by Year (2007-2019)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ertiary hospital  32  31  30  30  29  28  27  27  27  27  26  25

General hospital  82  75  71  67  61  58  59  59  59  61  62  59

Hospital  41  29  25  21  16  17  15  18  15  15  14  14

Long-term care hospital  10   6   8   7   8   4   4   6   6  17  20  22

Oriental medicine hospital - - - - - - - - - -   1   7

Clinic   7   9   8   7  10   9  10  10  25  52  47  47

Health & medical center   5   2   2   1   1   1   1   1 - -   2   2

Total 177 152 144 133 125 117 115 121 133 179 171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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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교육과정은 가족간호 전문간호사(family nurse 

practitioner) 양성에 준하였고,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소 간호사들

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 자격을 취득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에서 독립된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다는 꿈을 안

고 중년의 유휴 간호사들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가정간호사제

도가 시작된 후 10년간 총 2,590명의 가정간호사가 양성되었다.

그러나 가정간호 시범사업은 병원중심으로 진행되었고, 7년

간 2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후 시작된 본 사업도 의료기관 가정

간호사업으로 국한되어 지역사회중심의 가정간호사업은 배제되

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양성된 인력이 사업에 

참여할 기회는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가정간호사업이 공공보건기관의 방문간호사업과 다른 방향으

로 진행되고 사업의 확대가 매우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

야별 간호사에서 석사수준의 전문간호사 제도로 변화될 때까지 

인력양성은 계속되어 2006년까지 6,100여명이 자격을 취득하였

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 인력은 400명으로 양성 인력의 

6%에 불과하였다. 또한 공공보건 방문간호서비스의 목적은 치

료적 서비스가 주목적인 가정간호와 다르므로 양성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고, 공무원의 특성상 한 곳에서 동일한 업

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교육 참여가 저조하였다.

의료기관 종별 가정간호사업 개설 양상의 변화가 두드러진 

2015년부터 가정전문간호사 공급 부족은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

하고 있다. 특히 가정전문간호사제도가 실시된 이후, 대학원 교

육과정의 폐쇄에 따른 정원의 축소는 현재의 인력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배출된 가정전문간호사는 전체 전

문간호사의 약 50%로 압도적으로 많다. 2005년 이전 양성된 인

력을 제외하여도 유예기간 배출된 인력이 763명이므로 노인전

문간호사 다음으로 많다[7]. 이렇듯 배출된 인력의 숫자로 보면 

가정전문간호사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급의 적정성을 단순히 배출인력의 수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야별 간호사로 양성된 가정전문간호사는 

고령화되었으며, 현직에 있는 가정전문간호사 중에는 70세 이

상의 고령자도 있으므로 가용 인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으로 재가노인의 방문간

호사 시작되었으나 간호, 진료보조 등을 제공하는 인력을 간호

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정하였고[22], 가정간호사업기관도 재가

요양 방문간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장기요

양기관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은 전체 기관 중 3.2%이

고, 간호사 비율은 0.5%이며 대상자의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은 

0.2%에 불과하다. 비록 방문간호사업 재가장기요양사업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낮으나 방문간호 이용 결과는 연간 총 진료비와 

총 입원일이 감소하여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18]. 따라서 

장기요양 대상자가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과 

함께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 노인전문간호

사와 더불어 장기요양에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수행하기에 최적

화 되어 있는 가정전문간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정부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

봄(커뮤니티 케어)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영국, 네덜란

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 모

형으로 의료와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2022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으로[23], 노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따라

서 대상자의 특성상 독립생활 확보를 위해 복지뿐 아니라 보건

<Table 5> Number of Advanced Home Care Practice Nurse according to Institution Type by Year (2003-2019)†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ertiary hospital  88  90  91  94 133 131 110 178 158 151 149 150 147 147 149 146 142

General hospital 138 164 176 188 221 212 205 207 151 151 150 147 151 156 166 176 175

Hospital  67 106 113 129 122 126 104  96  41  37  32  27  33  33  41  47  44

Long-term care hospital - -  28  39  48  39  28  23  10   6   9  10   9  14  30  56  61

Clinic  29  35  35  41  36  34  32  31  26  26  28  24  31  77 111 126 170

Dental hospital - - - - - - - - - - - - - - - -   3

Dental clinic - - - - - - - -   2   2   2   2   2   2   3   3   3

Oriental medicine hospital   1   1 - - - - - - - - - - -   4  17   4   1

Oriental medicine clinic - - - -   2   2   4   2   4   1   1 - -   2   4   4   3

Health & medical center  10  10  10  14  19  20  20  20  14   7   7   7   7   7   7   7   7

Public health center  69  74  74  74  85  85  85  87  57   6   0   1   1   1   1   1   1

Public health branch   9   9   9   9  12  12  12  12  11   5   1 - - - - - -

Health clinic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Total 427 505 552 604 694 677 616 672 490 408 395 384 397 459 545 586 626
†Source=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Number of Medical Personnel by Provider Typ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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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가 중심에 놓여야 한다. 특히 대상자의 보건의료 욕

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평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인력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훈

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서 

가정전문간호사를 관리자로, 또한 직접서비스 제공자로 활용하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수요·공급을 주기적으로 추계하고 자격취득자 데이터베이스 구

축을 추진하는 등에 대한 제1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을 

2006년에 수립하였다[24]. 그러나 그간 전문간호사 인력수급의 

적정화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

년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25]하고 보건의료인력 실

태조사를 하였으나[26], 전문간호사 영역에서는 인력 파악에 그

쳤으며, 현업 종사자가 아닌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통계를 산출

하였다. 그러므로 전문간호사 활용 실태 파악과 가용 인력 파악

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정간호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가정간호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가정전문간호 

자격 취득자의 수적 크기는 공급 과잉으로 비춰졌고, 인력의 적

정성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중심에서 늘 배제

되어 왔다. 최근 가정간호사업의 확대에 따른 인력 수요의 증대

는 공급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전문간호 교육과정 

지정정원의 지속적 감소와 교육기관의 지역 불균형과 결부되어 

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가정간호사업의 축소를 우려할 정도

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전문간호 교

육과정의 지정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개설된 가정전

문간호 교육기관은 서울소재 2개, 충남소재 2개, 전북소재 1개

에 불과하고, 강원, 충북, 경상남북도 소재지에는 과정이 개설

된 교육기관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접근도가 낮아 인력 

확충이 어렵기도 하다. 교육기관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

는 방안이 논의가 시급하며, 이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방법 중 적정 인력을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타 분

야 전문간호사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3개 전문

간호사 분야간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전문간호사 제도

의 활용, 전담간호사(Physician Assistant)의 출현과 함께 몇 년

간 논의되어 왔다. 최근 병원간호사회에서는 전문간호사 분야 

체계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문간호사 분야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통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27]. 통합 방안으

로 유사 교육과정 분야의 전문간호사 통합을 제안하였으며, 가

정전문간호와 노인전문간호가 통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전문간호사 분야별 통합은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

다. 그러므로 가정전문간호사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해당부서와 가정간호사회, 가정간호학회뿐 

아니라 전문간호사협회, 간호교육평가원이 공동의 노력을 기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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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Health Nurses and the Adequacy of their Supplies

Baek, Hee Chong1)

1) 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training system and current status of home health nurses and to 
examine ways to retain sufficient number of advanced practice nurses (APNs) in the home health nursing field.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adequacy of the supply of home health nurse by reviewing the existing research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Results: Discussions on how to revitalize the home care business have been ongoing 
since the beginning of 2001. However, despite home health nurses being oversupplied, discussions on the adequacy 
of supply have always been excluded from the focus of revitalization. The recent expansion of the home care 
business has resulted in a shortage of workforce, which can be inked not only to the continuous reduction of the 
designated quota of programs but also to the regional imbalanc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serious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has caused fears that the home care business would drastically reduce.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not only increase designated quotas for APNs programs but also integrate those programs of the 
similar curricula, thus lowering supply shortages in home health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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